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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
[대법원, 1990.7.24, 90도470]
 
【판시사항】

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,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

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

) 

 
 
【판결요지】

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,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

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"집단적

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"에

해당한다. 

 
 
【참조조문】
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

 
 
【참조판례】

 대법원 1990.6.22. 선고 90도767 판결(공1990,1627), 1990.6.26. 선고 90도763 판결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우태

【원심판결】 부산고등법원 1990.1.25. 선고 89노983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본다.

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던

중 시위대 주변에서 일반시민과 섞여 있던 전경 정한식 등을 체포하려고 10여미터쯤 끌고가다

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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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이 없다.

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,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

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단적인 협박등의 행위로 인하여

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

이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

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

다.

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 대법관 안우만(재판장)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윤관 대법관 배만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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